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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대행업체 연장계약 계획

서울시 청소대행체계 개선계획 시달 관련 조례 개정 및 종량제봉투 

세외수입 조치와 대행방식의 실적제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하여 생활폐

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에 근거하여 연장계약하고자 함.

Ⅰ   연 장 배 경

 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법사항 등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

계획 시달에 따라 우리구 개선방안 검토 기간 필요

     -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열악한 임금수준 등으로 폐지권고 (2013. 2. 1. 환경부)

     -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34조 위반 결정 (2014.4.2. 법제처 유권해석)

     - 기존 독립채산제의 문제점 개선 

Ⅱ   연 장 사 유

 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종량제 봉투 수수료 세외수입 

조치 근거 확보 ➡ 지방재정법 위법사항 개선

  기존의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대행방식의 개선 

Ⅲ   추 진 근 거

 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계약서 제3조 제2항

     - 서울시의 제도 개선 등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

하였을 경우“갑”(서울특별시 중구청)은 “을”(대행업체)과 협의하여 계

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

Ⅳ 연장계약 개요

  계 약 명 :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연장

  계약대상 : 동보환경 등 6개 대행업체

  계약내용 :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․ 운반

  계약방법 : 연장계약

  계약기간 : 2016. 4. 1. ~ 2016. 6. 30. 

Ⅴ  향 후 계 획

  2016. 5월중 : 중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(현재 입법예고 완료)

  2016. 7. 1 ~ : 종량제봉투 수수료의 세입 조치 시행

  2016. 7. 1 ~ :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(개선안 반영)


